
미술계 학과 석사학위과정 작품중심

학위청구논문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48조제2항제4호에 의거하여 미술계 학과 석

사학위과정 학생의 작품중심 학위청구논문 제출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9. 26., 2023. 9. 1.)

제2조(정의) 석사학위과정 졸업작품전(이하 “작품전”이라 한다)을 통해 본인의 작품을 발표

하고 해당 작품을 중심으로 작성한 학위청구논문을 작품중심 학위청구논문(이하 “학위청

구논문”이라 한다)이라 한다.(2023. 9. 1.)

제3조(작품전 계획) 발표자는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작품전 계획을 수립하여 학과장 주

도하에 작품전을 개최하여야 한다.

제4조(작품전 공고) 발표자는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작품전 개최를 작품전 1주일 전에 공고

하여야 한다.

제5조(작품전 시기 및 장소) ① 발표자는 졸업예정학기 최소 1학기 이전(통상적으로 제3학

기)에 작품전을 개최하여야 한다.

② 작품전은 광역시 이상의 공인된 장소에서 5일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6조 (작품전 평가 및 결과보고) 학과장은 지도교수와 협의를 거쳐 학생 1인당 3명의 심사

위원(지도교수 포함)을 선정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장은 작품전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한 후

심사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

다.(2023. 9. 1.)

제7조 (학위청구논문제출) ① (삭제 2023. 9. 1.)

② 학위청구논문은 작품전을 통해 발표한 작품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한다.(2023.

9. 1.)

③ 작품중심 학위청구논문의 분량은 800자 원고지 10매(도록부문 제외)이상이어야 한다.

제8조(전시작품 규모 및 도록 제작) ① 전시작품의 규모는 아래와 같다. 다만, 대학원 학

칙 제7장에 의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 하는 자의 전시작품의 규모는 아래의 1/2이상의

분량으로 한다.

② 발표자는 5점 이상의 천연색 작품사진이 수록된 개인의 도록(팸플릿)을 제작․배부하여

야 한다.(개정 2018. 3. 1.)

학 과 전 공 규 모(작품 중심) 비고

미 술 학 과
서 양 화 • 크기와 수량의 제한없이 총계 1000호 이상

동 양 화 • 크기와 수량의 제한없이 총계 1000호 이상

디 자 인 학 과 시각디자인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한다.

• 그래픽디자인 15점 이상

• 디지털영상콘텐츠디자인 4분 분량의 영상물 1점

또는 프린트물 15점 이상



제9조(재심사) 작품전 및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불합격한 학생은 다음 학기에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기타) 이 지침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을 적용한다.(개정

2019. 9. 26.)

부칙

1. 이 내규는 1994년도 신입생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내규는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내규는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내규는 2003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내규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11년 3월 이전 입학자는 종전 내규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이 개정내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지침은 201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지침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 과 전 공 규 모(작품 중심) 비고

공예디자인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한다.

• 염직공예 8점 이상

• 목공예 8점 이상

• 금속공예 8점 이상

• 도자공예 8점 이상

산업디자인 • 산업디자인 5점 이상

패션디자인 • 패션디자인 5점 이상

텍스타일디자인 • 텍스타일디자인 8점 이상

미디어아트학과

사 진 영 상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한다.

• 사진 15점 이상

• 영상: 단편영화(다큐멘타리 포함) 15분 이상

• 사진영상 5점 이상

영상애니메이션 • 동영상 3분 이상

뮤직테크놀리지 •실용연주, 실용작편곡, 사운드아트분야의 2점 총30분이내


